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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지적사항

1. 연속형 계측기의 측정범위는 기준값의 3배 이내이어야 하나, 화학 및  

 체적제어계통 충전펌프의 가동중시험에서 사용된 출구유로 공통관의  

 연속형 유량계(FI-212)의 측정범위(600 lpm)는 충전펌프 출구 유량    

 기준값(운전모드 1,2,3 : 168 lpm, 운전모드 5,6 : 175 lpm)의 3배 이상  

 으로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. 

  2. 지적근거

    전력산업기술기준 MOB 펌프 가동중시험(2000년 판) MOB 4812(1) 항

    ü 연속형 계측기의 최대 눈금범위는 기준값의 3배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.

Ⅱ 시정조치

1. 충전펌프 및 안전관련 밸브 운전가능성 시험(정기-3451A) 절차서 개정

    ü 전력산업기술기준 계측기 측정범위 요건에 맞는 초음파유량계 사용

    ü “가동중시험 계측기 요건 확인 기록지” 추가

  2. 개정된 절차서에 따른 시험 수행

  3. 설계변경제안서(ECR-232000001937) 발행

    ü 충전펌프 출구헤더 유량계 형식변경(교정범위 600 lpm이상의 디지털형)

Ⅲ 붙 임

   1. 시정조치 보고서

   2. 계측기 요건 확인 기록지

   3. 설계변경제안서(ECR-232000001937) 



  붙임1. 시정조치 보고서



 붙임2. 계측기 요건 확인 기록지



붙임3. 설계변경제안서(ECR-232000001937) 


